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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규제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종합대책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중심으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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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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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 게임중독 관련 법안 및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정신

건강종합대책 내 게임중독과 관련된 문항을 살펴보고 기존 규제의 후속 연구로써 해당 대책의 내

용을 헌법학적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게임중독 관련 기존 규제가 법적 논란에 휘말

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관리를 중심으로 게임중독 규제의 범위가 확장되

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비판하고, 더 나은 정책 마련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게임중독이 실체 없는 적이며, 오히려 게임중독을 잡기 위한 도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점이 발견되었다. 정신건강종합대책은 명확성 원칙에서 ‘인터넷게임’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구

체화시키지 못하여 용어가 의미하는 대상을 불분명하게 하였으며, ‘게임중독’이 실존하는 것인지 

혹은 미치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

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성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독 선별검사 역시 옳지 않은 방법이거

나 효과를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평등원칙에 대해서는 아케이드

나 콘솔, 패키지 등 같은 게임 내 다른 장르와의 차별, 드라마, 영화, 음악, 만화 등 다른 미디어콘

텐츠와의 차별, 그리고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같은 중독물질과의 동등한 취급 등에서 문제의 

소지를 발견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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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014년 4월 24일, 헌법재 소는〈청소년보호법〉 제 23조의3에서 규제하는 ‘강제  

셧다운제’에 해 7 : 2의 합헌 결정1)을 내리며 게임시간 통제를 통한 청소년보호의 필

요성에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헌법재 소의 단 이 은 물론, 합헌이 결정된 이후

에도 여 히 련 법안의 헌성을 지 하는 비 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학

계의 움직임은 게임의 산업 , 문화  가치의 훼손에 한 우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

다도 ‘법’의 강제성과 주  가치 단에 미치는 향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

화  장에 한 신 한 경계로 해석할 수 있다. 강제  셧다운제의 실행이 청소년의 

게임이용 방법  시간의 제한에 그치지 않고 게임과 독의 문제에 한 사회  시각을 

왜곡하고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게임 독’에 한 담론은 강제  셧다운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게임이 일

으킬 수 있는 사회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1990년 부터 각종 독법이 발의되고 있는 

재까지를 잇는 가장 큰 기라고 할 수 있다. 게임 독은 게임의 지나친 이용행 가 

신체, 정신, 행동문제나 부정 인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시각으로, 게임 과몰입2) 

등의 용어와 비교하여 정신보건학  의 독 개념을 많이 반 한 기표이다. 게임을 

독 혹은 유해한 성분의 물질로 규정하고 제한하려는 시도는 게임을 하나의 문화콘텐

츠 표 물로서 인정3)하고 발 시키고자 하는 흐름, 혹은 자율규제로의 환을 주장하

는 목소리와 립하며 끊임없는 사회 , 법ㆍ정책  불 화음을 야기해왔다. 그러나 

2000년  반부터 지속 으로 입법안이 발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 까

지는 사행성 요소가 없는 게임에 한 일반인의 근이나 사용을 강제로 규제하는 법안

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정부는 게임의 과도한 사용을 주의시키는 권고의 단계를 넘어서 

게임행 를 강제로 통제하기 한 법을 제정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다소 일방 이었으며, 때문에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던 부처 간, 

 1) 헌법재 소 선고 2011헌마659ㆍ683 결정(2014. 4. 24). 다수의견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

칙,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16세 미만 청소년의 일반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

교육권, 규율 상에 따른 게임업체의 평등권 등의 사항에 해 헌의 소지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2)〈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제 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사), 제 12조의2(게임 과몰입의 방 

등), 제 12조의3(게임 과몰입ㆍ 독 방조치 등)에서는 게임 과몰입이라는 용어를 독이라는 용

어와 혼용하고 있다.

 3) 헌법재 소 선고 94헌가6 결정(1996. 10. 31), 헌법재 소 선고 99헌바117 결정(2002. 2. 28) 참조. 



게임중독 규제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ㆍ9

사회단체 간, 이해 계자 간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사회분 기 속에서 

2011년 발의되어 재까지 산업계와 학계 반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셧다운제를 

포함하여 19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독 방ㆍ 리  치료를 한 법률안〉,4)〈인

터넷 게임 독 치유지원에 한 법률안〉5) 〈인터넷 게임 독 방에 한 법률안〉6) 

등 련 입법안들은 사회  필요성에 의해 법  타당성, 정책타당성, 실효성 등의 측면

에서 검토의 상이 되어왔다.7) 그리고 게임 독과 련된 법안들이 학계와 산업계의 

심을 받으며 국회의 심사결과를 기다리던 상황 속에서 올 2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

강종합 책(2016)이 추가 으로 발표되었다.

정신건강종합 책은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조기발견ㆍ개입체계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주도의 규모 사 검진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게임 독 

측면에서 해당 책은 외래치료가 필요한 4  독물질에 알코올, 도박, 마약에 더불어 

인터넷ㆍ게임의 독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문제의 조기선별과 개입체계 구축 상에 

ㆍ ㆍ고등학교 내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독을 함께 묶고 있어 게임규제에 반 하

는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게임을 ‘사회 으로 해로운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서 ‘뇌에 직 이고 불가역 인 피해를 입히는 독물질’로 규정하기 한 구

체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책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질병코드’의 부과이다. 질병코드의 제정은 독을 정신의학  차원의 개념으로 재정립

하는 시도로 게임 독 상의 통제를 개인의 자율에서 의학  차원의 리로 이 하는 

패러다임의 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게임 독 련 법안  최근 보건복지부

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정신건강종합 책 내 게임 독과 련된 문항을 살펴보

고 기존 규제들의 후속 연구로써 해당 책의 내용을 헌법학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정신건강종합 책은 법안이 아니라 정책이므로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 추진해야 하

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 이고 효과 인 정책의 실천을 해 규제의 논리성을 되짚어 보

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  소지가 없으며 규제를 통한 공익의 달성이 주는 이익이 더 

크다는 을 증명하는 차가 필요한 것이다. 본 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

의 계획 기간을 두고 있으며, 인터넷게임에 한 독을 질병코드로 제정하는 방식을 통

 4)〈의안번호 1904725: 독 방ㆍ 리  치료를 한 법률안〉(2013. 5. 1).

 5)〈의안번호 1903262: 인터넷 게임 독 치유지원에 한 법률안〉(2013. 5. 1).

 6)〈의안번호 1903263: 인터넷 게임 독 방에 한 법률안〉(2013. 5. 1). 

 7) 2016년 5월 29일자로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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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게임을 간 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내용으로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에 앞

서 시행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게임 독 련 기존 규

제들이 법  논란에 휘말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극  리를 심으로 

게임 독 규제의 범 가 확장되고 있는 재의 상황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정책 마련을 

한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  논의

1) 규제대상으로서의 게임

게임은 놀이, 유희, 오락을 의미하는 인도 유러피언 계통의 ‘ghem’에서 생된 단어

이며(권용만, 2014), 요한 하 징아(Johann Huizinga)의〈호모루덴스〉(Homo Ludens)를 

통해 인류의 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했다. 과거와 재의 게임은 그 의미가 다소 변화하

는데 의 게임은 기타 오락과 구분되어 ‘컴퓨터 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

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운동효

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상물 는 그 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 으로 제작된 기기 

 장치’ 8)로 정의되며, 기술의 진화를 요한 변인으로 설명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한편, 게임에 한 규제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속성에서 유발되는 독 상을 심으로 

논의되어왔기 때문에 규제 상으로서의 게임물은 일반 으로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되

며,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두는’ 온라인 혹은 모바일게임만을 의미한다. 오 라인의 게임

콘텐츠 이용은 게임행  자체를 독자  의미로 법  평가할 실익이 없으며(정해상, 2015), 

독을 유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9) 법상 온라인게임은 ‘인터넷

 8)〈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제 2조의1(정의) 참고. 단, 사행성게임물,〈 진흥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율 상이 되는 것,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서 문화체육 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게임에서 제외된다.

 9) 헌법재 소 선고 2011헌마659ㆍ683(2014. 4. 24). 결정에서는 ‘인터넷게임은 주로 동시 속자와

의 상호교류를 통한 게임 진행 방식을 취하고 있어 지속 인 수행이 가능하므로 게임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단하기 쉽지 않은 특징이 있고, 정보통신망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면 시간 ㆍ장소  제

약 없이 언제나 쉽게 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하여 PC에 내장되어 있거나 모바일이나 별도의 장치로 다운로드받은 게임으로서 네트워크 기능

을 이용하지 않는 게임은 인터넷게임과 달리 실시간 제공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어

서 다른 게임 이용자들과의 상호교류가 없기 때문에 장시간 이용의 가능성이나 독의 우려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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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라는 용어로 쓰이는데〈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서 ‘ 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기통신설비와 컴퓨터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ㆍ 장ㆍ검색ㆍ송신 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인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으로,〈청소년보호법〉 부칙(2011.5.19. 법

률 제 10659호)제 1항(2011.9.15. 법률 제 11048호)  제 1조에서는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단말기기나 태블릿 컴퓨터 등 휴 용 정보 단말기기를 이용하는 인터넷게임 등’(이하 ‘모바

일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규제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매개ㆍ제공되는 인터넷게임만을 정의하기 때문에 게임 이용자의 수나 

콘텐츠와 상 없이 정보통신망에 속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 모두 인터넷

게임으로 분류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박종 , 2011).

에서 언 하 듯, 국내 게임의 규제 역사는 인터넷게임의 독이 일으키는 사회  

문제 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목 을 향해 움직여왔다. 그러나 

인터넷게임의 독이 실존하는 상인가에 한 의문은 여 히 과학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 인터넷게임의 독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게임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만을 에 두고 독물질로 규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먼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은 첫 번째, 게임의 문화, 산업, 사회, 기본권  가치

와의 상충이다. 게임은 사진, 미술, 음악, 화, 문학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  성

격의 콘텐츠(황승흠, 2010)이자, 다양한  문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역사 , 

민족 , 정신 , 교육 , 법 , 정책  가치를 가지는 표 물(Corbett, 2007; 조재 , 

2014 재인용)로 분명한 문화  가치를 가진다. 산업으로서 게임의 상은 세계 2 , 국

내 10조 시장을 바라보는 산술  지표(한국콘텐츠진흥원, 2015)로 어렵지 않게 측할 수 

있으며 바쁜 일상과 경제 , 심리  불안감의 가 으로 비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

임을 여가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을 통해 사회  가치를 짐작할 수 있

다.10) 한 성인의 즐길 권리, 일반  행동의 자유, 개성신장의 권리 등을 포함하는 행

복추구권과 표 의 자유에 해당하는 헌법  보장을 향유하고 있어(조재 , 2014) 기본권 

측면에서의 가치 역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인터넷게임을 둘러싼 다양한 종

류의 가치 값이 규제를 통한 공익의 실 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면, 독물질

로 규정하고 규제의 범 를 넓히는 것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

으로 다고 볼 수 있다. 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는 이들 게임에 한 시간  규제는 

실 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며 인터넷게임의 독성만을 인정했다.

10) 2015년 콘텐츠진흥원의 련 설문조사 결과, 여가로서 게임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1 를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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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람직한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인터넷게임을 오 라인의 법리로 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

다. 인터넷게임은 오 라인은 물론, 인터넷과도  다른 형태의 공간 특성을 가진다. 

최성락(2006)은 인터넷 사이버 공간이 0차원 이며 실의 정치, 경제, 사회를 보완하

고 확 하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표  인터넷게임인 MMORPG는 3차원 이며 사이

버공간 자체의 정치, 경제, 사회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 다. 조명래(2006)는 

게임이라는 가상공간이 환 ㆍ담론  가상성을 바탕으로 게이머의 욕망세계가 끊임없

이 펼쳐지고 충족될 수 있는 조건과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차별화된

다고 보았다. 즉, 인터넷게임은 오 라인은 물론 인터넷의 공간과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공간과 그로 인해 생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규제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 라인이나 인터넷 공간과 완 히 다른 모습을 가진 게임공간의 규제를 기존

의 법리에 방 을 둔 채 실행하려 하는 경우, 상되는 결과와 실제 결과의 괴리가 발생

할 수 있다. 표 인 동상이몽은 셧다운제를 향한 실효성 논란을 통해 찰 가능하다. 

2012년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 이용제도 실태조사 결

과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0시부터 6시 사이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0.5%에서 0.2%로 감소하 다. 그러나 0.3%는 청소년 체 게임 이용률을 고

려했을 때 매우 미미한 수치이며(신재호, 2013), 오히려 0시 이후에 게임을 하기 해 허

락 없이 부모님의 아이디를 개설하 다는 응답이 27.8%, 가족 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를 이용하여 게임에 속하 다는 응답이 13%로 나타나 청소년의 2차 범죄 노출 가능성

이 증가한 것(이원상, 2014)을 알 수 있었다. CNN 역시 청소년이 어떻게든 시스템을 무

력화시킬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지 하는 한편, 게임이 지된 시간에는 포르노 상

의 수익이 크게 늘 것이라고 측하는 등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 다(CNN, 

2010, 4, 14). 게임 이용자들은 셧다운제 발표 이후 ‘공부 셧다운제’에 서명하고 도입이유 

 항목을 구체화시키는 등의 활동(황 장, 2016, 4, 1)을 통해 련법을 간 으로 조

롱하 으며, 주민등록번호 도용뿐 아니라 모바일, 규제 상에서 제외된 1인용 패키지 

 휴 용 콘솔게임의 이용을 통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공유하는 등 규제의 비효

율성을 공공연하게 비웃는 태도를 보 다.

재 시행되고 있는 게임규제가 반쪽짜리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해 가장 필요한 것을 정리하자면 기존의 문화  규범인식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콘텐츠

가 다양하고도 무한하게 제공되고 이용 가능한 환경을 이해하려는 자세이다(정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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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련 연구자들은 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게임사, 이용자, 청소년, 보호자, 정부 

등의 이해 계자가 가져야 할 각각의 책임 역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정해상, 2015), 

법률  혼란과 사회  비용의 감소를 한 자율  형태의 안(김유나ㆍ이환수, 2015; 송

은지, 2013; 양ㆍ신 주, 2014a; 황성기, 2013)에 우선순 를 두어야 함을 주장한다. 

의 이유로 본 논문은 정신건강종합 책이 재의 문화 환경을 제 로 이해하려는 노력 

에 세워진 시도인지, 혹은 리주체를 단일화하고 강제  형태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  역방향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헌법  기 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중독의 개념 및 게임중독 담론

흔히 ‘ 독’은 사회 으로 유해한 물질을 상으로 하며 정신의학  에서 무비

 가치 단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가진다(정경석, 2016, 3, 28).11) 일반 이고 사

인 의미의 독은 ①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 ②술이나 마약 따 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  상태

가 되는 것, ③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 으로 사물을 단할 수 없는 상태

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독성은 ①먹거나 들이마시거나 하면 목숨이 험하

게 되거나 병  증상을 일으키는 성질, 혹은 ② 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특성으로 정

의할 수 있다(국립국어원, 2016). 이  게임 독에 사용되는 표면  의미로서의 독은 

②, 즉 술이나 마약 따 의 독으로 인한 병  상태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정

신의학  에서 보면 ‘물질이나 습  행동이 해로운 결과를 래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 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강박 으로 사용하는 경우(dependence 는 addiction)

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조근호, 2011; 정정원, 2014 재인용), 내성과 단증상을 포

함한다는 (손지 , 2012)에서 치료의 상이 된다.

게임을 독으로 규정하는 법안에서 독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요한 이유는 상의 범 를 어디까지 확 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한 경계를 구체 으로 

상할 수 있고, 단순히 ‘ 상에 과몰입된 상’(intoxication)인지 ‘정신의학 인 치료가 

필요한 병리 상’을 뜻하는 것인지를 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해국, 2016, 4, 5).12)

11) 의학계는 마약, 알코올, 니코틴 등 인체나 건 한 사회생활에 반드시 유해한 ‘물질’을 ‘ 독’ 상으

로 본다. 게임이 이와 동일한 ‘ 독’ 범주에 포함되는 순간 게임은 사회에 유해한 ‘물질’이 된다고 

주장한다.

12)〈국가정보화기본법〉,〈게임산업진흥에 한 법〉에도 이미 인터넷 독, 게임 독이라는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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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의 게임 독은 법안에 따라 단어가 오용, 혼용되고 있어 범 와 규제방안

의 합성을 측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해있다. 재 진행 이거나 발의 인 법률

안 내 게임 독을 지칭하는 표 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국가정보화기

본법〉 제 3조의20(정의)과 제 30조(인터넷 독의 방  해소)는 게임 독을 인터넷 독

으로 표기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

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 ㆍ정신 ㆍ사회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다.〈청소년보호법〉 제 3장(청소년의 인터넷게임 독 방)의 

게임 독은 인터넷게임 독이라고 표 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

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을 의미한다. 한〈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제 12조의

3(게임 과몰입ㆍ 독 방조치 등)에서는 게임 과몰입과 게임 독을 혼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다양한 련 법안에서 게임 과몰입과 독에 해당하는 상을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은 게임 독의 실체를 악하고 비하는 데 부정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 명확성과 상되는 피해의 최소화를 충

족시키기 해서 입법 이 에 게임 독의 개념과 범 의 구체 인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게임 독의 개념을 분명히 한다고 해도 여 히 독 담론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남는다. 바로 법에서 언 되는 게임 독을 병리학 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한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이다. 셧다운제에는 청소년의 게임 독 방지를 한 목

이 있었지만 청소년의 수면시간 확보와 건 한 성장을 한다는 목  아래 이용시간

을 제한하 을 뿐 이를 정신병으로 분류하고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정신건강종합 책은 질병코드의 신설과 사 검진을 통한 독치료를 

으로 두고 게임 독에 한 리를 정신의학의 몫으로 넘기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터넷과 게임을 분간하지 못하며, 여 히 (Young, 1998)의 인터넷 독 측정도구13)

를 변형해 게임 독에 용하는 연구가 많은 실(문성호, 2013; 양ㆍ신 주, 2014b)

에서 다소 성 한 결론이 아닌가를 우려하게 한다.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한 기 을 정의하지 않아 편견이 조장 다. 이에 따라 ‘인터넷게임 사용장

애’(internet gaming disorder)와 같이 정확한 의학  개념을 바탕으로 한 진단기 이 제정되면 일

상생활 기능 하 등 독사례만을 엄격한 의학  진단기 에 의해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된다.

13) 의 인터넷 독 측정도구(IAT: Internet addiction test)는 1996년 개발된 이해 2014년까지 개정

되어 왔으며 20개의 문항(얼마나 자주 마음먹은 것보다 더 오래 온라인상에 머무는가, 얼마나 자

주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집안일을 게을리하는가 등)에 한 리커트 5  척도 수를 측정

하는 자기기입식 평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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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독에 련된 과학  연구를 살펴보자. 게임 독이 행 에 미치는 향을 실험

을 통해 유의미하게 도출한 표  연구로는 인터넷과 컴퓨터게임 독을 행  독으

로 개념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신경 생물학  데이터의 발견(Peukert, Sieslack, Barth, & 

Batra, 2010), 혹은 폭력  비디오게임의 재생이 공격  행동을 증가시키고 스포츠에서 

폭력에 한 태도를 느슨하게 한다는 연구(Anderson & Carnagey, 2009), 청소년의 하루 

평균 게임시간과 게임지속시간이 단증상과 통제력 상실을 야기한다는 연구(홍석 ㆍ

이원형, 2015), 인터넷게임 독자 집단이 기존 도박 독 집단의 행동 독과 유사한 특

징을 보인다는 연구(김신희, 안창일, 2005)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외에도, 특히 게임 독이 아동ㆍ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향에 한 

여러 연구(김나 , 2015; 박병선ㆍ박수지, 2016; 손지 , 2012; 송미강, 2015)가 최근까지 

꾸 히 발표되고 있으며 독을 규정하고 이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방하거

나 진단하기 한 학문 , 행정  연구 역시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게임

독과 행 독 간의 유의미한 상호연 성을 통해 게임의 독이 뇌에 직 이고 불가

역 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주장하며 게임 독을 방하거나 치료하기 한 방안

을 제시하기도 한다(강희양ㆍ손정락, 2010; 이은희ㆍ방성아, 2012; 유 재ㆍ박하늬ㆍ양웅, 

2014; 황 숙ㆍ김수경ㆍ김정화, 2013).

게임 독과 련된 규제를 찬성하는 측은 이러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 독이 

개인을 넘어 사회  역까지 부정  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비 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한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독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주도하에 효율  방  치료 리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에서 게임 독이 실존하는 질병이라고 가정한 뒤 데이터를 수집하

다는 문제 이 있었으며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게임 독이 존재하는 질

병인지에 한 과학 이고 객 인 데이터가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게임 독과 행 의 상호연 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연구로는 과몰입 상태의 

게이머가 일반  독 환자와 정반 의 신경반응을 보인다는 보고(Ruth, Michiel, Wim, 

& Anna, 2012), 독의 증거로 제시되는 뇌 스캔만으로 병리학  향을 단하기에 논

리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Holden, 2001), 게임지속시간과 공격성의 상 계

를 증명할 증거가 미약함을 보고한 연구(Grusser, Thalemann, & Griffiths, 2009) 등이 있

다. 한 미 법원은 게임 독이 뇌에 미치는 과학  향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게임 독과 행 의 상호 연 성의 불명확함을 지지하는 태도를 고수한다. 

표  례는 캘리포니아주〈청소년폭력비디오게임 지법〉의 헌 소송14)으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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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어떤 연구자도 폭력  비디오게임을 즐기는 미성년자와 실제 심리  혹은 신경

학상의 손상의 인과 계를 입증하지 못하 으며 단지 일부 연구에 의해 ‘유추 인 인과

계’(inferring causation)를 증명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 다(박정훈, 2012). 이들은 게임

독과 행 독간의 개연성을 의심하며 충분한 데이터의 수집과 의학계의 합의가 선행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정신질환 진단  통계 편람〉(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15)

은 2013년 개정된 5 에서 ‘인터넷게임 장애’를 행 독(behavioral addiction)에 포함시키

고, 정신장애로 등록할지를 결정짓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DSM이 

인터넷게임 장애를 최종 으로는 독에 편입시키려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 히 의학

ㆍ과학  연구 결과가 부족하여 인터넷게임 장애를 정신의학에서 독으로 다루어야 할

지에 한 과학  인과 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물질 혹은 행  자체가 정신 으로 심각한 상태의 독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기 해

서는 반  주장 측과는 달리 몇몇 연구 결과를 나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명확

한 과학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독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한 주장이 받아들여

져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합리한 피해가 즉각 이고 불가역 인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반면, 독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반례를 제시하여 법안의 통과를 제지하는 행 는 가시

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임 독과 독행 의 연결고리를 찾

아내는 작업의 과정은 보다 신 해야 하며 국내의 게임 환경을 고려하여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성 한 단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불필요한 사회  비용이 지나치

게 소모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게임중독 규제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를 후로 련 규제를 둘러싼 학계의 법 ,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기존 연구는 ①게임 독 담론에 한 소고(정정원, 2014; 문성호, 

2013), ②게임 규제 정책 개선을 한 융합  연구(김유나ㆍ이환수, 2015; 양ㆍ신

주, 2014a), ③게임 규제와 련한 해외 사례 연구(박정훈, 2012; 이상경, 2014), ④형사

14) Brown, Governor of California, et al.. v. Entertainmnet Merchants Association et al. (2011). 

이외에도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의 American Amusement Machine v. Kendrick (2001).  제9연

방순회항소법원의 Schwarzenegger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2010) 사건 등을 참

고(이상경, 2014 재인용).

15) 미국 정신의학 회가 출 하는 서 으로 정신질환의 진단에 가장 리 사용되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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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ㆍ정책형성 에서의 연구(박종구ㆍ김양진, 2012; 이원상, 2014) 등이 있다. 그

에서 ⑤게임 독 련 규제를 헌법학  시각에서 단하려는 시도(강형석, 2015; 김

수, 2014; 박종 , 2014; 신재호, 2013; 양ㆍ신 주, 2014b; 조재 , 2014)가 특히 에 

띄는데, 헌법학  시각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구체  상은 ‘강제  셧다운제’

로 분석된다(박종 , 2011; 박창석, 2012; 이 복, 2014; 황성기, 2005). 기존의 많은 연구

가 헌법학  시각을 통해 규제의 유효성을 단하는 시도를 반복했던 이유는 규제유지 

혹은 철폐의 타당성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에서부터 찾으려는 의도로 짐작할 수 있다.

기본 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사회 구성원의 암묵  합의를 통

해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선으로 여겨진다. 만약 어떤 법이나 정책이 담고 있

는 내용에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해당 법이나 정책은 헌으로 단

할 수 있으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헌법 합성 연구는 2014년 4월에 있었던 ‘강제  셧다운제’의 헌법재 소 결 후로 

활발히 나타났다. 분석유목  각 연구의 특징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표 1〉과 같다.

먼  황성기(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가족의 자율성  자녀에 

한 부모의 교육권ㆍ양육권, 평등원칙, 포 임입법 지 조항을 기 으로 분석하 으

며 PC방 야간출입 지, 방송 로그램 제한시간 제도와 강제  셧다운제를 비교분석하

다. 셧다운제의 제정 이후부터 합헌결정 이 까지 이루어진 연구로는 박종 (2011), 

박창석(2012), 이 복(2014) 등의 연구가 있다. 박종 은 표 의 자유, 기타 헌법  권

리(행복추구권, 게임물제작자의 직업수행 자유,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ㆍ양육권을 기 으

로 나 었고, 박창석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부모의 교육권, 평등원칙 등 세 가지 항목

을 분석하 다. 이 복의 분류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게임물제작자의 직업수행 자유, 

가족의 자율성  자녀에 한 부모의 교육권ㆍ양육권, 평등원칙, 과잉 지의 원칙  

복규제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셧다운제의 합헌결정 이후 헌법재 소의 결문을 비 하는 논문도 존재한다. 김선

(201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온라인 게임업체의 평등권, 온라인 게임

업체의 직업선택 자유, 개인정보법, 복규제 등에 한 헌법재 소의 논리와 합헌결정

을 비 하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셧다운제를 헌법학  측면에서 고찰한 부분의 연구에서는 강

제  셧다운제가 헌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밝힌다. 먼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해서는 게임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면 ‘게임할 권리’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러한 권리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인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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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적합성 연구의 분석유목 및 평가

연구자 분석유목 평가

황성기(2005)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가족의 자율성 및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권ㆍ양육권, 평등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위헌

박종현(2011)
표현의 자유, 기타 헌법적 권리(행복추구권, 게임물제작자의 직업수행 자유, 평등

권), 부모의 교육권ㆍ양육권
위헌

박창석(2012)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부모의 교육권, 평등원칙 합헌

이준복(2014)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게임물제작자의 직업수행 자유, 가족의 자율성 및 자녀에 대

한 부모의 교육권ㆍ양육권, 평등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중복규제
위헌

김선협(2016)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온라인 게임업체의 평등권, 온라인 게임업체의 직업선택 자유, 

〈개인정보법〉, 중복규제
위헌

그 기 때문에 만약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닌 게임’을 상으로 셧다운제를 용하는 

것은 청소년의 ‘게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황성기, 2005).

한 자녀에 한 부모의 교육권ㆍ양육권 침해 여부에 해 사  역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한 규제 입법은 부모의 교육권ㆍ양육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자율  메커니즘

을 철 히 부인하므로 부모의 교육권ㆍ양육권이 완 히 무시된다고 본다(박종  2011). 

평등원칙에서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용 상이 오직 온라인 게임에만 국한되므로 

같은 게임이면서도 아 이드나 PC, 콘솔, 모바일은 제외된다는 을 강조하여 헌요

소라고 단하며, 게임물제작자의 직업수행 자유의 경우 온라인게임 업체가 일 으로 

국가의 지침에 따라 15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0～6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라고 단하 다(이 복, 2014). 복규제의 침해 여부에 

해서는 다양한 법률과 다수의 기 을 통해 규제되고 있으며,16) ‘청소년이용가’라는 등

 자체가 청소년의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다시 강제

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헌이라고 보았다(김선 , 2016).

강제  셧다운제의 내용이 합헌이라고 분석한 연구(박창석, 2012)는 헌법재 소의 주

장과 맥을 같이한다. 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해서는 법상 인터넷게임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개념을 련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의미의 유추가 어렵거나 

불명확하지 않으며 용유  상 역시 일반인이라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형태로 서술

되어 있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단하고 있다. 한 입법목

16)〈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청소년보호법〉,〈정보통신망법〉,〈 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온

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 법〉,〈 기통신산업법〉,〈통신비 법〉 등의 법률과, 문화체육 부, 

방송통신 원회,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 부, 미래과학부, 공정거래 원회 등의 정

부부처  기 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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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소년의 건 한 성장과 발달, 나아가 사회  문제의 방에 두고 있는 것이 정당

하고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일률 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 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선택  셧다운제의 이용률이 매우 미미한 수 으로 보고되고 

있어 덜 제한 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한다. 한 사회 비용의 감 

 청소년의 건 한 인격형성이 가져올 수 있는 공익이 하다고 단하여 입법목

의 정당성과 수단의 정성,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과잉 지원칙에 어 나지 않는다고 단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게임의 독성이 기타 

게임보다 높아 규제의 차이에 합리  이유가 있고 게임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

라 용 상의 확장이 가능하며 합법  게임물은 모두 동등한 분류 차를 거쳐 동일한 

제한을 받으므로 평등권 역시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3. 정신건강종합 책의 게임 독 항목에 한 헌법학  단

1) 정신건강종합대책 내 게임중독 항목의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 25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계부처 합동으로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한 정신건강종합 책’을 발표하 다. 정신건강종합 책은 

복지부 장 이 5년마다 국가 정신보건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정신보건법〉 제 

4조의3에 의거해 수립되었고 국민 정신건강 증진, 자살 방, 증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  독 리 등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분야가 포함된 종합 책 수립을 한 목

을 가진다. 구체 인 목표로는 ①정신장애의 조기 발견  문가 상담의 용이성 확

보, ②조기 집  치료로 만성화 억지, ③만성 환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방안의 모

색, ④ 독과 자살문제에 한 극  처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으며(이민선ㆍ엄재웅, 

2016, 2, 25; YTN 라디오, 2016, 3, 18), 게임 독과 련하여 ①인터넷ㆍ게임 독에 

한 질병코드 신설, ② 4  독에 인터넷ㆍ게임의 포함, ③ ㆍ ㆍ고등학교 내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독 선별검사의 강화, ④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사원을 통한 학생 

상의 인터넷게임 독 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김학재, 2016, 2, 29).

정신건강종합 책 내 게임 독과 련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장

(추진배경) 제 2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주소) 제 1항(국민정신건강), 제 2항( 증 정신질

환자 리)  3항( 독 리)을 살펴보면, 체 국민 4명  1명(25%)이  생애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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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이상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고 100명  6명은 4  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책의 4  독물질은 알코올, 도박, 마약 그리고 인터넷ㆍ게임을 포함하

는데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해 게임 독을 포함하는 인터넷ㆍ게임의 독

자 수를 약 68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터넷ㆍ게임 독은 근로자의 생산성 하, 취

업기회 상실 등 약 5.4조 원의 경제  비용17)을 유발하는 한편, 국가 경쟁력을 하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재 산업 리(문화체육 부, 미래창조과학부), 방ㆍ

교육ㆍ홍보(문화체육 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치료ㆍ재활(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여

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분야별 리체계를 합쳐 사각지  없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함으로써 효율 인 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한다.

한 제 3장( 독으로 인한 건강 해  사회  폐해 최소화) 제1 ( 독 방을 한 사회  

환경 조성) 제 2항( 독 험환경 개선)을 통해 인터넷과 게임을 향정신성 의약품, 도박과 

묶어 독요인의 한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독요인별 노출 정도와 험성을 분석하여 

정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같은 장 제 2

( 독문제 조기선별ㆍ개입체계 구축) 제 1항( 상별 독 선별 체계 강화)에서는 앞의 내용을 

어떤 상에게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  방법을 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미취학 아동을 해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부모를 상으로 한 인

터넷ㆍ스마트폰 정사용 지도법 교육  장 활용이 가능한 선별도구를 제공하고 청소

년의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알코올 독 등에 한 조기선별 검사를 통해 고 험 군을 

선별하고 지역 센터와 연계해주며 청ㆍ장년의 직장  학교에 독 선별검사 도구를 보

한다는 계획이다.

정신건강종합 책은 구체  상을 언 하지 않은 조항에서도 독요인 등, 독물

질 등의 표 을 통해 련 행 에 연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둠으로서 인터넷게임을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며 사회  리가 필요한 독행 로 단하려 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미칠 수 있는 사회  향력은 법안에 못지않다

고 단, 정신건강종합 책의 내용을 헌법학 으로 단하는 작업이 이후의 게임 독 

련 법안  정책을 비 하는 데 유의미한 기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

서는 헌법에 명시된 명확성 원칙과 평등성 원칙을 기 으로 정신건강종합 책이 싣고 

있는 게임 독 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7) 고 험을 유발하는 음주행태의 문제 과 그로 인한 사회경제  비용을 단면 으로 추계함으로써 

음주 피해의 심각성과 련 정책 마련의 시 성을 알리는 근거를 제공하 다(정우진ㆍ이선미ㆍ김

재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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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건강종합대책 내 게임중독 항목의 헌법학적 판단

(1) 명확성 원칙

명확성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생되었으며,18) 구체  내용의 시(사항의 구체

화)와 내용의 범  시(내용의 구체화)를 통한 최소한의 명확성을 단하는 기 으로 사

용된다.19) 법원에서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두고 산술 으로 엄격히 철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  내지 일반  개념의 용

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20) 그러나 원칙에 한 외가 허용되는 경우가 구체

으로 명확하지 않고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배된다고 본다.21)

학자들은 헌법재 소가 명확성의 원칙에 한 선언에 있어서 ‘해석의 기 ’, ‘건 하고 

통상 인 법 감정’, ‘추상 이고 범 하기 때문에’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

념’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언어와 문자로 구성된 법률의 특성과 시  요

청을 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정극원, 2014). 명확성 원칙이 제 로 구 될 

경우 그 제한과 규제가 측할 수 있다는 에서 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건강종합 책 내 ‘인터넷게임’  ‘인터넷ㆍ게임’의 용어 사용은 명

확성의 원칙에 배된다고 볼 수 있다. 정신건강종합 책에서는 인터넷게임의 정의를 

생략하 는데 다만 인터넷게임은 유사법률안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각 유사법률안이 규정하는 인터넷게임의 정의는〈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 유사법률안의 인터넷게임은 ‘기기  장치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오락물’을 의미한다. 그 다면 게임 독의 질병코드 입법

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당 책의 인터넷게임 역시 이를 의미한다고 단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런데 기존의 셧다운제 논란에서 인터넷게임의 명확성 원칙은 이미 비 받아왔다. 

해당 법률안에서 사용하는 인터넷게임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PC 온라인게임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모바일게임까지를 포함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았던 것이다(박종 , 2014; 

황성기, 2013). 만약 헌법재 소의 ‘게임의 시작  실행을 하여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속이 필요한 게임이라면 기기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인터넷게

18) 헌법재 소 선고 99헌가8 결정(2002. 2. 28).

19) 범 의 구체화는 명확성에 포섭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의 요소를 통틀어서 명확성으

로 사용할 수 있다.

20) 헌법재 소 선고 2012헌바55 원재 부 결정(2014. 3. 27).

21) 법원 선고 2011다89910,89927 결(20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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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법률(안)이 규정하는 인터넷게임의 정의

각 법률(안)이 규정하는 인터넷게임의 정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강제적 셧다운제)

“인터넷게임”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의 게임물로서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항 제 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의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 3조의 규정에 의

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항 제 1호의 “정보통

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

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

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게임시간 선택제도

(선택적 셧다운제)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없음

정신건강종합대책 없음

임물’ 22)이라는 정의를 빌려온다고 해도 여 히 문제 은 남아있다. 같은 콘텐츠라도 게

임의 시작  실행의 방식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2016년 3월에 출시된 ‘다크소울 3’(DARK SOULS 3)는 리오더(pre-order) 

용 PC패키지, PC용 게임 유통  공  소 트웨어,23) 콘솔24) 등 다양한 기기와 방식을 

통해 유통하 다. 그러나 PC용 게임 유통  공  소 트웨어와 달리, PC패키지와 콘

솔의 시작  실행 과정에서는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속이 필요

하지 않다. 콘텐츠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자는 인터넷게임의 범 에 포함되는 반면 후

자는 포함되지 않아 게임 독의 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한 당 책에서 사용하는 ‘게임 독’ 역시 명확하지 않은 용어의 사용으로 지 할 수 

있다. 게임 독이 구체 으로 표 된 부분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종합 책 제 3장( 독으

로 인한 건강 해  사회  폐해 최소화) 제 1 ( 독 방을 한 사회  환경 조성) 제 1항(

22) 헌법재 소 선고 2011헌마659ㆍ683 결정(2014. 4. 24).

23) 표 인 로그램으로는 스 (Steam)과 오리진(Origin)이 있다. 스 은 밸 (Valve)사에서 제

공하는 게임 유통  공  소 트웨어로 세계 최 의 랫폼이라고 불린다. 수천 개가 넘는 게임 타

이틀을 보유하고 있으며 손쉬운 구매 시스템, 클라우드 기능, 업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24) 다크소울3는 PS4(Play station 4), Xbox One 등 최신 버 의 콘솔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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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폐해에 한 사회  인식 개선)에서 ‘ 독  독요인에 한 의학  개념정립  질병코

드화 추진으로 독에 한 정책 패러다임을 산업 (사행성) 측면의 정책추진에서 독 

리를 한 의학  차원의 정책 추진으로 변경’이라는 내용을 통해 게임 독의 질병코드

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제 2항( 독 험환경 개선)의 독요인 부분에서는 인터넷과 게

임의 노출 정도와 험성을 분석하고 정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겠다고 설

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독은 기존의 3  독물질인 마약, 알코올, 도박

과 같이 ‘ 단’과 ‘내성’의 특징을 가지며 뇌에 부정  향을 미치는 물질을 의미한다. 그

러나 이론  논의에서 살펴보았듯, 게임이 독 상을 일으키는지 혹은 게임 독 상이 

미치는 피해가 구체 으로 어떤 것인지에 한 과학 인 설명은 여 히 합의에 이르지 못

하고 있다. 그럼에도 게임 독의 의학  개념을 정립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는 본 

책의 계획에는 명확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한 ㆍ ㆍ고등학교와 청ㆍ장년의 직장  학교를 상으로 하는 인터넷게임에 

한 조기선별 검사와 고 험군 선별에 사용될 ‘ 독 선별검사’(김지만, 2016, 4, 4)25)의 방법 

역시 명확하지 않다. 정신건강종합 책이 발표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내용’을 살펴

보면 ㆍ유아를 상으로 발달검사(건강검진 시), 정서발달 자가평가(부모ㆍ교사가 직 평

가, 박기택, 2012, 3, 5)26) 아동ㆍ청소년을 상으로 정서행동 특성검사, 학생  근로자

를 상으로 Web 기반 정신건강 자가 스크리닝 방식의 독 선별검사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정서발달 자가평가나 정서행동 특성검사, 그리고 Web 기반 정신건강 자가 스

크리닝의 방식을 구체 으로 기술하지 않고 검사의 진행이 자가 스크리닝을 통한 개인의 

단에 맡겨지는 것인지, 일반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혹은 문의를 통해서만 가능

한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박양명, 2016, 4, 22).

한편 명확성의 문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독 선별검사의 효과 역시 불명확한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은 비 문가에 의한 검사의 신뢰성 부족, 규모 스크리닝의 효

과에 한 근거 부족, 환자 사후 리 미흡, 양성(false positive) 환자의 양산 등 각종 

문제 을 안고 있어(박기택, 2012, 3, 5) 미국의 경우 문  정신과 치료가 가능한 곳에

서만 허가되며 국에서는 완 히 지하고 있다. 문가들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25) 기사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의 발표 정책에 따르면 내년(2017)부터 유아를 한 련 교육 시간이 

도입되고 직장과 학에도 선별검사 도구가 보 될 정이다.

26) 앙 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 식 교수는 ‘유소아의 경우 부모가 검사를 신하게 될 경우, 검사

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부모나 교사의 가치 단에 따라 편향

성이 심하게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에서 문제 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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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의 수 이 서베이(survey) 정도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정신건강을 포함하는 

것이 무리이며 무엇보다 정신질환 련 문제의 해결을 해 검진이라는 툴(tool)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27)

(2) 평등원칙

평등원칙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 ’하는 헌법 제 11조 제 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28) 법원에서는 일체

의 차별  우를 부정하는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용에 있

어 합리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  평등을 뜻한다고 밝혔으며,29) 

재량에 의해 어느 규정이 용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심각한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30)를 

평등원칙의 반이라고 보았다.

본 책에서 평등원칙이 논란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인터넷게임을 상으로 하는 

독검사가 아 이드(arcade)게임,31) 콘솔(console)게임,32) PC 패키지게임,33) 그리고 

모바일(Mobile)게임34) 등의 게임은 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차별

취 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은 아니지만 인터넷게임을 기타 게임과 다르게 규제하는 

데 합리  이유나 근거가 불충분해서는 안 된다(황성기, 2005). 앞서 명확성의 원칙에서 

언 했듯 유사법률안이나 헌법재 소의 시각에 따라 인터넷게임이 정의된다 하여도 정

신건강종합 책의 독 단 기 은 ‘설치나 실행을 해 네트워크의 속이 필요한’ 게

27) 김형진 앞의 기사. 연세 학교 의학 학 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의 인터뷰.

28)〈헌법〉 제 11조 제 1항(평등원칙)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구든지 성별ㆍ종교 는 사회

 신분에 의하여 정치 ㆍ사회 ㆍ문화  생활의 모든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9) 법원 선고 2007두8287 원합의체 결(2008. 11. 20).

30) 법원 선고 2015도4065 결(2015. 4. 23).

31) 아 이드게임은 오락실 등 문업소에서 기계를 통해 제공한 게임을 지칭한다. 홍식과 고찬

(2013)은 아 이드게임의 특성을 공연성, 공간제약성, 하드웨어의 비통일성, 게임사용횟수에 비

례한 가지불(시간성), 과제극복에서의 유희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32) 콘솔게임은 용 소 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용 하드웨어 기기(console)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을 지

칭하며 닌텐도의 Wii, 마이크로소 트의 Xbox360, 소니의 PS(Play station)시리즈가 표 이다.

33) PC패키지게임은 소 트웨어를 CD나 Rom, DVD 등에 담고 게임 소 트웨어와 련된 특 을 박

스에 함께 넣어 매하는 것을 지칭한다. PC게임과 혼용되기도 하며 콘솔게임에도 용되는 부분

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PC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임과 오 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게임을 구분하기 해 PC패키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4) 모바일게임은 휴 화, 스마트폰 등 포터블 미디어로 사용 가능한 게임 소 트웨어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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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한정되게 된다. 이외의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실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기, 심지

어 같은 콘텐츠를 사용한다고 해도 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크소울의 에

서 볼 수 있듯 최근의 PC, 모바일, 그리고 콘솔은 같은 콘텐츠를 다른 경로로 발매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다르게 취 될 수 없는 콘텐츠가 게임 독에 있어 다른 

향력을 가진 것으로 단되어 평등원칙에 배될 수 있다.

만약 헌법재 소의 셧다운제 결문을 인용하여 ‘동시 속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게

임 방식을 취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면 언제나 쉽게 속하여 장

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에서 독성의 특성이 나타나므로’ 다른 게임

과 구분하는 것에 합리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하여도 여 히 문제 은 있다. 헌법재

소는 ‘동시 속자와의 상호교류’와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제공’이 장시간 이용을 부추기

고 장시간 이용이 독성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온라인 속이  없는 게임을 

장시간 이용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엔딩까지 약 80시간 이상의 

이타임(play-time)을 요구하는 ‘ 이 타지’(Final Fantasy)35) 시리즈나, ‘문명하셨습

니다’ 36)라는 유행어를 낳았던 ‘시드 마이어의 문명 Ⅴ’(Sid Meier’s Civilization Ⅴ)은 각각 

콘솔  일반 PC를 이용하는 게임이지만 인터넷게임에 뒤지지 않는 이용시간을 보여

다. 즉, 어떠한 기 으로 살펴보아도 인터넷게임과 기타 게임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배된다고 할 수 있다.

게임 간 비교 외에, 미디어콘텐츠 간 차별근거 역시 불명확하다. 드라마, 화, 음악, 

만화 등의 미디어콘텐츠의 장기사용을 게임과 다르게 평가할 합리  이유가 없다. 기존

의 미디어콘텐츠가 TV, CD 이어(CD player), 라디오, 책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한 

개별  사용을 필요로 했던 데 반해 최근의 미디어콘텐츠는 기기 통합  특징을 강하게 

보여 다. 한 각종 콘텐츠의 구입을 돕는 다양한 방식이 정착되면서 어떤 기기를 통해 

어떤 콘텐츠를 이용할지는 으로 개인의 취향에 맡겨지게 되었다. 미디어콘텐츠를 

이용하기 한 기기의 차이가 사라지고 콘텐츠 구입의 장벽이 무 지며 구나 원하는 

만큼의 콘텐츠를 원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35) 스퀘어에닉스의 표 인 RPG게임으로 1987년 첫 작품을 시작으로 닌텐도, PS시리즈, PC 등 다

양한 기기에서 발매되었다. 장 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상미로 많은 게임 이용자의 호평을 받았

으며 재는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확장되었다.

36) 마이크로 로즈(MicroProse)의 문명 시리즈 5번째 작품으로 2010년 9월 출시되었다. 하나의 문

명을 선택하여 과학기술연구, 외교, 경제 개발, 정부, 군사 정복을 수행하며 문명을 발 시켜나간

다. ‘문명하셨습니다’는 본 게임의 독성을 표 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죽은 것을 의미하는 ‘운명하

셨습니다’와 ‘문명’의 합성어이다. 



韓國言論學報, 60권 5호 (2016년 10월)ㆍ26

만화를 보기 해 책을 구입하거나 빌려야 하고 화를 보기 해 화 에 가야 하는 

환경이라면 인터넷게임이 ‘집안에 존재하는 통신망을 통해 손쉽게 속할 수 있기 때문

에’ 장시간 사용  그에 따른 독성을 유발시킨다는 논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

터넷 보 률이 94%, 스마트폰 보 률이 88%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네트워크 

인 라를 가진 나라에서 단순히 손쉬운 속이 독성과 연결된다고 보기는 힘들다(오

민 , 2016, 5, 3). 한, 독에 한 연구는 게임 외 미디어콘텐츠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강진숙ㆍ최경진ㆍ장성 , 2011; 김 철, 2013) 어떤 분야에서도 이를 독코드화하

겠다는 정책이 발표된 은 없다. 이를 통해 인터넷게임만을 질병코드로 지정하는 본 

책의 내용이 평등원칙을 반함을 알 수 있다.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같은 독물질과 병기하여 코드를 지정하려는 시도 

역시 다른 것을 같게 취 한 것이며 따라서 평등의 원칙에 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마약, 알코올, 도박은 이미 그 독성이나 폐해가 과학 으로 명확히 규명었으며, 

특히 마약과 도박은 행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된다. 단순히 인터넷게임이 독을 유발

시킨다거나 인터넷게임 독을 통해 정신 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기에는 사회문

화  변수의 개입 확률이 매우 크고 인과 계가 명확하지 않다(송인수ㆍ윤지희, 2015, 3, 

31).37) 오랜 시간 동안 과학  연구로 합의해온 기존 3  독물질에 인터넷게임을 포함

시키는 책은 이러한 에서 평등원칙 반의 소지가 크다.

4. 결론  제언

2016년 2월 19일, 미래과학부와 문화체육 부는 게임 산업 육성을 해 인터넷게임ㆍ

VR 기반의 신 시장을 상으로 하는 게임과 가상 실 등 융합콘텐츠 산업육성 책을 발

표했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5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ㆍ게임 4  

독물질 규정 책 안을 통한 ㆍ ㆍ고등학생의 게임 독 검사 강화를 골자로 한 정신건

강종합 책이 발표되었다. 문화체육 부는 정신건강종합 책 발표 이후, 게임을 알코

올, 도박, 마약 등 3  독물질과 묶어 의학  ‘질병 유발물질’로 규정하는 방안을 반

하는 뜻을 강하게 달했지만 이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계자는 ‘내부 으로 게

37) 만약 단순히 정신  문제의 발생이 독코드 제정의 이유가 된다면 쇼핑이나 운동, 성형, 혹은 조

기교육까지 모두 독코드로 묶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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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독을 4  독으로 표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질병코드의 신설 부분은 세부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비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김수연, 2016, 3, 25). 이후, 

2016년 7월 18일 열린 사회 계장 회의에서 문화체육 부는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

부의 의 하에 게임 독 질병코드 건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편

으로 게임 독 질병코드에 한 부분을 계속하여 주목하고 있으며 어떻게 응해야 할지 

구상하고 있다고 말해 질병코드 신설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강성길, 2016, 7, 18).

이러한 두 부처의 갈등은 2015년 1월과 11월 두 차례,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인터넷

게임 독 고가 게임 이용자  련 산업계를 뒤흔들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고는 지하철 2호선 고 과 유튜 (Youtube)를 통해 송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게임

독의 자가진단을 한 4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졌다.38) 그러나 상에서 게임에 독

된 주인공이 지나가는 할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게임 독의 자가진단과 

게임 독에 한 부정  이미지를 만드는 것  어느 부분이 목 인지를 비난하는 목소

리가 커졌고 보건복지부는 ‘게임  문화콘텐츠 규제 개 을 한 공동 책 원회’(이하 

공 )와 문화체육 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2월 2일자로 해당 장면을 삭제ㆍ수정하

다. 두 번째 고는 11월에 유튜 를 통해 선보 으며 게임 독자의 실 복귀를 

구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해당 고 역시 시행 이틀 뒤 게임 이용자를 사실

상 인생의 패배자로 묘사하여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화체육 부의 지 에 송출

이 단되었다.39)

이처럼 같은 상을 두고 부처 간 정책이 엇갈리고 이 규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게임

이 요한 문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게임 독에 한 문제는 사회 으로 시 하며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상반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게임 독이 여 히 명확한 과학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게임 독을 잡기 한 

도구가 표 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을 지 하 다. 특히, 보

건복지부의 정신건강종합 책은 명확성 원칙에서 ‘인터넷게임’을 측 가능한 수 으로 

구체화시키지 못하여 용어가 의미하는 상을 불분명하게 하 으며 ‘게임 독’이 실존하

38) 해당 고는 ‘게임 독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괴한다’는 슬로건 아래 ‘게임 BGM소리가 

환청처럼 들린 이 있다’, ‘사물이 게임 캐릭터처럼 보인 이 있다’,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

다’, ‘가끔 실과 게임이 구분이 안 된다’ 등 4가지 상황을 제시하며 ‘네’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한 개라도 있다면 게임 독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39) 해당 고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게임을 하던 남성이 야외 활동과 오 라인 커뮤니 이션을 통해 새

로운 활력을 찾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신이 진짜 이기고 싶다면 멈춰라, 당신이 진짜 이겨

야 할 게임은 인생이니까, Stop it, 독을 멈추면 일상이 돌아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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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지 혹은 미치는 피해가 구체 으로 어떤 것인지를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여 명확

성 원칙에 헌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성의 문제는 아니지만 독 선별검

사 역시 옳지 않은 방법이거나 효과를 측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한 평등원칙에 해서는 아 이드나 콘솔, 패키지 등 같은 게임 내 다른 장르와의 

차별, 드라마, 화, 음악, 만화 등 다른 미디어콘텐츠와의 차별, 그리고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같은 독물질과의 동등한 취  등에서 문제의 소지를 발견하여 평등의 원칙

에 반될 것으로 보았다. 재 보건복지부가 게임 독과 질병코드에 련된 지속  연

구를 진행할 정이라고 언 한 것은 와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음을 우려하게 

하는 목이다.

공 는 ‘게임을 통해 실과 허구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게임에 

집 하는 사람이 사회  실보다 허구를 택하는 것은 양자를 구별 못해서가 아니라 사

회  실이 부여하는 가치규범과 허구가 부여하는 가치규범  어느 쪽이 자신에게 유

효한가 하는 문제를 울질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

한하기에 부족했듯 게임을 독물질로 규정하고 치료하는 책 역시 실제 존재하는 사

회  험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터넷게임의 과도한 이용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은 부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 화살표가 인터넷게임에서부터 문제로 뻗어나가는지, 혹은 문제에서

부터 인터넷게임으로 향하고 있는지는 여 히 닭과 알의 순서를 정하는 것만큼이나 어

렵다(김지연ㆍ이종훈, 2016, 3, 19).40) 그 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단정 짓고 

규제하려는 태도는 이성 이고 합리 인 단보다 막연한 불안감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 혹은 인터넷게임을 신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기존 세 는 가상 네트워크와 

함께 태어나 자라온 은 세 가 보여주는 새로운 문화패턴을 제 로 이해하기보다 통

제하려고 하는 태도를 선택했다. 게임을 유해물질로 구분하여 일상생활로부터 멀리 떨

어뜨려놓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이

미 셧다운제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이러한 믿음은 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

따라서 기존 셧다운제, 혹은 최근의 정신건강종합 책과 같은 정책은 게임의 문화 , 

사회 , 산업  가치와 과몰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일 수 있는 안 모두

40) 경기  언론미디어학과 송종길 교수는 게임을 없앤다고 해서 청소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

며 청소년의 근본  문제인  한국의 교육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게임중독 규제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ㆍ29

를 실 으로 고려한 뒤에 진행되어야 한다. 게임이 발생시 부터 재까지 미디어콘텐

츠 혹은 본질  미디어로 인정받아온 가치들은 결코 작지 않으며 앞으로의 세 에서는 더

욱 지배  가치로 군림할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부정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

하기보다 정  속성으로 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한 게임이라는 행 에 양면성이 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 게임규

제를 찬성하는 측과 반 하는 측의 논리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일견 사회정의 

구 에 더욱 합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임규제 찬성측의 논리가 제

로 달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규제의 상인 게임에 해 강압  반감을 드러내

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정책이 바라보는 ‘게임’ 속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이 부정 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을 상할 수 있게 한다.41) 게임의 과다한 사용

이 가져오는 해악은 모든 취미생활, 혹은 공부  스포츠와 같이 건 한 활동이라고 불

리는 활동을 과도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도 나타나지만 사회  인식과 사회문화  배경이 

게임 독의 규제에 많은 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에 한 다양한 의견이 여 히 치열하게 립하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

이 가져올 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강압 이고 일방 인 규제는 최선의 선택

이라고 단언하기 힘들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인터넷이나 게임 문제에 한 통일된 진단 

기 이 없고 상에 한 조사 방법에서도 통일된 기 이 없으며 과학  근거 역시 부실

하다. 병, 혹은 장애로 단정하기에는 섣부르며 상에 한 신 하고 진지한 근방식

이 필요하다. 특히, 독물질과 함께 통합 리하는 근 방법은 험할 수 있다. 법제

화나 리를 논하기 이 에 표 화된 진단 도구의 정립, 추 조사, 장기간의 뇌 변화 

찰 등의 방식으로 과학 인 실체를 밝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이 식, 2013, 11, 14).

과학 , 심리  연구가 여 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재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안은 게임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획일화하거나 강제하는 신, 기

술  한계를 인정하고 주체별 자율  규제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다. 정책이나 법의 결

정에 앞서 사회문화 반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 계자 간 역의 책임을 분명히 

41) 2011년 9월 11일 발표된 여성가족부의〈청소년인터넷게임건 이용제도 상 게임물 평가계획 고

시(안)〉에서 건 게임 항목을 제시하 다. ‘함께, 는 역할을 분담해서 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함께하는 이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어서, 한 게임내용이 끝이 없어서 오래하게 되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게임을 하는 동안 좋은 아이템과 같은 보상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게임을 오래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머니나 사이버머니들을 얻기 한 내용이 있는

가’ 등을 주제로 측정문항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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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 선 규제 신 각 세 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을 실행할 때 가장 

완성된 의미의 게임 독 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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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Review on the Legal Principles

of the Regulation on Game Addiction:
Based on the Decision on Constitutionality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Comprehensive Plan on Mental Health Promotion’

Hyunah Park

Doctoral Student, Hanyang University

Jaejin Le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statements related to game addiction within existing 
legislations and ‘Comprehensive Plan on Mental Health Promotion’ that was recently been 
promot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analyze the contents of those measures 
under the scope of constitutional rights as a follow-up study. Also, this study aims to 
criticize the expansion of the regulation on game addiction as a part of government’s 
proactive administration regardless to the its controversy, and suggest an alternative for 
establishing a better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found out that the game 
addiction is an enemy without a substance, and that the tool designed against game 
addiction might have a problem. ‘Comprehensive Plan on Mental Health Promotion’ failed 
to clarify the “internet game” on the level of probable estimates under the Clarity 
Principle, and used the word “game addiction” without clearly defining it and its effect, 
thus it showed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Clarity Principle. Irrelevant to the Clarity 
Principle, the screening test for addiction appeared to be unsuitable method or has a 
problem that the effect cannot be predicted. In the case of the principle of the equality, 
the discriminations within the genre of game(such as arcade, console, package games), 
within the type of media contents(such as drama, movie, music, cartoon), and within the 
addictive materials(such as drug, alcohol, gambling) had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Keywords: game addiction, comprehensive plan on mental health promotion,

decision on constitutionality, void for vagueness, rule of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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